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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ways to create safe working environment for young people in South 

Korea. We first investigated youth labor status and safety conditions in their workplace, and then examined

the laws and regulations pertaining to youth work safety. Further, we reviewed the legal foundations of

youth work safety in other countries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 Based on these analyses, the following

practical measures were proposed to improve youth work safety in Korea. First, the concept of the safety 

right of young workers should be established in environmental aspects, including fundamental labor assurance.

Second, work safety regulations for teenagers should be established, including mandatory training that must

be preceded before hiring young workers.

Key words: safety for young workers, safe working environment, safety rights

Ⅰ. 서 론

노동시장 진입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발달지표 중 

하나로(Mortimer, 2003), 청소년기의 근로 경험은 사

회생활과 경제관념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Lee, 2015). 2017년 15~24세 고용율은 53.7%이며,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고용율 51.5%과 비교하여 

2.2%p 증가한 수치를 보인다. 이와 같은 근로청소년의 

증가경향과는 반대로, 이들의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하

여 대대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Hwang, 

et. al., 2015). 근로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는 산업

재해통계에서는 전체 근로대상자의 산업재해율은 2013

년 0.59%, 2014년 0.53%, 2015년 0.50%, 2016년 

0.49%, 2017년 0.4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24세 이하 근로자의 산업재해율1)은 2013년 3.8%, 

2014년 4.12%, 2015년 4.11%, 2016년 4.14%로 증가 

하고 있다(Son, 2018). 

직장 내 청소년 재해는 최근 20년 간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주요 공공 보건 이슈로 다루어져 왔다. 이들

의 응급부서 기록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많은 청소년

이 직장 내 상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성인보다 더 자주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Breslin, et. al., 2003).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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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산재보상기관인 WorkSafeBC는 

연소근로자(young worker)를 신규근로자와 함께 특별

한 주의가 필요한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이 성

인 근로자에 비해 재해의 위험이 좀 더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WorkSafeBC, 2017).1)

현재 국내 청소년 근로 안전 수준은 매우 낮다. 현장

실습 중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이 사망하고(Jejudomin 

Ilbo, 2017. 11. 19.), 고등학생 실습생이 일하다가 기계에 

걸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는 등(HanKyoreh, 

2017. 11. 29.) 청소년 근로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현장에서 다친 근로청소년에

게 산재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일(Segye Ilbo, 2018. 

5. 22.)이 비일비재하다. 더불어 청소년 근로를 아르바이

트 수준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노동현장 내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또는 고용자와 근로자를 위한 안전

관련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An, et. al.(2014)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아르바이트 참여 

청소년 중 해당 업종에서 필요한 안전교육 및 식품위생교

육과 관련하여 ‘따로 마련된 교육시간에 설명을 받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사례 중 13.6%에 불과해, 실제

로 근로 청소년 대상 안전 교육이나 안내가 잘 이루어지

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국내 청소년 근로재해

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절실하다.

국내 청소년 근로 관련 논의는 주로 ‘청소년 근로권

익’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져오고 있다. 제6차 ｢청소년정

책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1. 청소년 참여 및 권

리증진’의 정책목표 하에 ‘1-2.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을 중점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해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정책과제로 

포함하였다. 2012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청소

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또한 근로조건 위반 단속

과 같은 청소년 근로권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소

년 근로권익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의 측

면에서 청소년 근로 전반에 걸쳐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 근로권익 향상을 위한 노

력에 있어 청소년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같은 기본적 근로권 

보장과 함께 근로 청소년에게 제공되어야 할 환경적 측

면에서의 또 다른 기본적 권리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국내 청소년 근로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국내법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근로 보호 조항을 검토하며, 셋째, 해외의 청소년 근로 

안전 관련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국내 청소년 근로 현황

1. 근로청소년의 개념

근로기준법상 취업 가능 최소 연령은 15세이다. 민법

상 성년자인 청년의 근로조건 보호 등 노동권의 보호는 

기본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에서 보호된다. 반

면 청소년보호법과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각

각 청소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

당하는 자가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소근로자의 개념이 

필요하게 된다. 

연소근로자란 현행 ｢근로기준법｣ 상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가리킨다. 이밖에 ｢청년고용촉진 특

별법｣에서도 청소년 연령이 포함된 근로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법에서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

인 사람2)으로 정의된다. 

4개 법의 청소년(미성년자)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18

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근로자가 아니므

로 연소근로자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Table 

1>). 물론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 관련 규정을 마련

함으로써 18세 청소년을 포함하여 ｢민법｣ 상의 미성년

자인 근로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중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사망자, 부상자, 업무상질병 이환자) 
발생비율

2)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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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
15years 18years 19years 29

yearsless than more than less than more than less than more than

The Constitution ←

The Youth Protection Law ←

The Labor Standards Law

The Youth Employment Promotion Act → ←

※ Source: The Civil law, The Youth Protection, The Labor Standards Law, The Youth Enployment Promotion Act.

Table 1. Age range for minors,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prescribed by laws

years 2013 2014 2015 2016 2017

15-19 6.9 7.7 7.8 8.0 8.4

20-24 43.3 44.8 46.1 46.1 45.3

Total 50.2 52.5 53.9 54.1 53.7

※ Sourc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Economic Activity Human
Resources History. Each year.

Table 2. Youth(15-24years) employment rates(%)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즉 

노동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주체가 18세 미만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적 보호

의 강도를 달리한다(Lee, et. al., 2011). 정리하면, 근

로청소년은 ｢근로기준법｣ 상 연소근로자로 볼 수 있으

나, 이 규정은 근로청소년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적

극적으로 보호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소년 경제활동 현황

통계청이 2017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경제활동인구는 185만 

5천 명이고, 취업인구는 165만 7천 명(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7)으로 53.7%의 고용

률을 보이고 있다. 15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의 8.4%가 

고용되어 있고,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의 45.3%가 

고용되어 있어 20세 이상 청소년의 고용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2>)(National Statistical Office, 

each year). 청소년근로자가 받는 평균 임금은 정액 및 

초과급여 기준으로 19세 이하가 137만 7천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고, 20~24세는 181만 9천 원으로 전

년대비 3.2%p 상승하였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7). 청소년의 월 평균 임금은 고용노동

부가 발표한 근로자 평균임금 347만원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7). 

청소년근로는 주로 단기근로형태로 이루어지고 있

다. Kim & Lee(2015)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에 따르면 청소년이 주로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 주방, 편의점, 마트 등 서비

스업과 도소매업 비중이 높았다. 일평균 아르바이트 시

간은 4~8시간이 72.1%로 가장 많았고 8시간 이상 아르

바이트를 한다는 응답도 18.7%로 나타났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7). 주당 평균 아

르바이트 일수는 주 5일 한다는 응답이 32.9%, 주 2일

(23.3%), 주 6일 이상(12.6%)순으로 나타나 많은 청소

년들이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니라 학비 및 생활비 마련

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7). 

이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위 연구에 따르면, 37.6%만이 아르바이트

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작성된 근

로계약서를 수령한 비율은 57.9%였다. 청소년들은 ‘임

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지급

받는 경우’ 등의 부당대우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일

부 청소년은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아르

바이트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 대다수가 경

제적인 이유로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비록 단기근로형태로 근무하지만 청소년

들이 일하는 근로현장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인 

경우가 많아 부당 노동행위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이에 청소년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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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Total Number of 

Disasters(a)
Number of Disasters(not 

less than 24)(b)

2013 91,824 (0.59) 3,491 (3.80)

2014 90,909 (0.53) 3,753 (4.12)

2015 90,129 (0.50) 3,712 (4.11)

2016 90,656 (0.49) 3,748 (4.14)

2017 89,848 (0.48) 3,654 (4.07)

a : % among workers
b : % among ‘a’
※ Sourc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rporation.

Industrial Disaster Statistics. Each year.

Table 3. 2013-2017 Rate of Industrial Disaster

Sort experienced not experienced

Total 28.8 71.2

Middle School 26.8 73.2

High school 30.5 69.5

∟general 25.4 74.6

∟specialized 53.9 46.1

※ Source: A Press Release from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017. 12. 22.).

Table 4. Education Experience Rate for Workers' Rights (n, %)범정부적인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과거와 달리 경제생활

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

년들이 자신의 노동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필요

가 있겠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7). 

3. 청소년 근로 안전 현황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rporation

에서 산재 요양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재해율을 확인한 결

과, 24세 이하 근로자의 재해자 수는 2013년 3,491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3.80%였고, 이후 2016년에 4.14%(3,748

명)로 증가하다가 2017년 4.07%로 감소하였다(Son, 

2018). 이는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전체 재해자 비율이 

2013년 0.59%에서 2017년 0.48%로 감소하고 있는 경

향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청소년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적극적 대책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Table 3>). 

그러나 근로청소년의 안전한 근로를 위한 안전 인식 

향상 또는 물리적 환경 개선 노력은 별도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 이는 국내 산업현장이 지닌 근본적 문제이

기도 하다. 2016년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청소년근로자(당시 

19세)의 경우, 안전 수칙 상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는 

작업을 혼자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YTN, 2016. 5. 31.). 이는 개인 과실의 문제라 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 및 관리 소홀의 문

제에 기인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근로청소년 관련 교육은 근로권익이라는 

큰 범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청소년들에

게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2016년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의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근로권익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중학생 

26.8%, 고등학생 30.5%로 전체 중 28.8%에 불과하였

다(<Table 4>).

Ⅲ. 청소년 근로 보호 관련 규정 검토

1. 청소년 근로 특별보호

앞서 살펴봤듯 연소근로자는｢근로기준법｣ 제64조에

서 15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

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

한다(<Table 5>). 연소자는 성인에 비하여 정신적‧육체

적으로 약하고, 주로 교육을 받는 시기에 있으므로 이

들의 건강의 유지와 건전한 성장, 교육의 기회보장 그

리고 인격수양을 위해 근로의 측면에 있어 보호가 필요

하다고 본다(Choi, 2017). 더불어 연소자는 친권자 등

에 의하여 강제노동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 

측면에서의 연소자 규정은 강제근로로부터 보호의 의

의 또한 지닌다. 

국내 청소년 근로보호에 대한 전반적 기조는 ｢헌법｣
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

한 보호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연소자의 건전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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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
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Table 5. Definition of minor and adolescent in the ｢Labor Standards Law｣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
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
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
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

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Table 6.　The provisions relating to minors and youths in the ｢Constitution｣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
작업 및 잠수작업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
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
전·조종업무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 제외)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Table 7. The Prohibition Types of Business of Youth Employment

in the｢Labor Standard Law｣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
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전기통신
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
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
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
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
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
는 날에 한정)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경륜·경정이 개
최되는 날에 한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유해화학물질 사
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

Table 8. The Prohibition Types of Business of Youth Employment

in the｢Youth Protection Law｣

교육의 기회보장, 강제노동으로부터의 보호를 실현하

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규정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되면서부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근로

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③여자와 소년의 근로

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제17조)”는 조항으로 명시되

었다. 이후 1987년 제9차 개정을 통해‘소년’을 ‘연소자’

로 변경하여 제32조 제4항과 제5항에 각각 여자의 근로

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보호를 분리했을 뿐, ｢헌법｣
은 다수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일관적으로 연소자의 근

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Table 6>).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근

로의 권리(제32조 제1항), 근로조건의 기준(제32조 제2

항), 노동 3권(제33조) 등 근로 관련 조항들은 근로청소

년에게 적용 가능하다.

2. 청소년고용금지 업종

청소년 고용금지 직종은 ｢근로기준법｣과 ｢청소년 보

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5조는 만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그 종류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고 있다(<Table 7>). 

청소년고용금지 업종여기에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고용금지 직종이나 업종이 포함

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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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 청소년유해업소를 

규정하면서 이 중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에 대해 명시하

고 있다(<Table 8>). 

3. 청소년 고용 및 근로 보호 규정

청소년 고용 보호와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법｣은 제

29조 제1항과 제6항을 통해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

소년 고용금지와 관련하여 종업원 고용 시 나이 확인, 

청소년 고용 제한 내용 표시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은 ‘제5장 여성과 소년’부분에

서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는 ｢헌법｣에서 명시한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적

극적으로 구체화한 내용으로, 제64조에서는 15세 미만

인 자는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8

세 미만자에 대하여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 금지(제65조)’, ‘연령 증명 관련 서류 및 동

의서 사업장 비치 등’ 근로 계약 관련 사항(제66조), ‘임

금의 청구(제68조)’, ‘근로시간(제69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제70조)’, ‘갱내근로의 금지(제72조)’ 

등의 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67조에서는 친권

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고 규정하여 청소년의 근로를 보호자가 결정할 수 없도

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근로결정을 보장하

고 있다. 

｢직업안정법｣에서도 연소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찾

을 수 있는데, 특히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제

21조의3)’조항을 통해 18세 미만 구직자에게 직업 소개 

시 연령 확인 및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도

록 하고 있고, 더불어｢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에
서 규정하는 18세 미만자 사용 또는 고용 금지 직종의 

업소에 소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소 결

국내 청소년 근로 보호 규정은 ｢헌법｣, ｢청소년 보호

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에서 찾을 수 있

다. 이러한 관련법들은 근로 영역에 있어 ‘연소자’에 대

해 별도로 정의하면서 청소년 근로라는 개념을 분리하

고 있고, 이에 대해 특별 보호한다는 전반적 기조 하에 

청소년 고용 금지 업종, 청소년 고용 및 근로 시 보호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청소년 근로 보호와 관련하여 국내법 조항들을 살펴

본 결과, 국내법들이 가장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영역

은 ‘청소년 고용 금지 업종 및 업무’로 나타났다. 즉, 국

내법들은 청소년의 근로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공통적

으로 ‘청소년 보호’ 관점을 근로 영역에 적용시키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소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수준

의 보호 조치로 볼 수 있는데, 궁극적인 ‘청소년 보호’는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금지하는 것만으

로는 그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 청소년

이 증가하고 있는 현 사회에 시의적절한 ‘청소년 근로 

보호’란,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는 업종 또는 업무를 

규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미 청소년이 존재

하는 근로 현장의 청소년 근로 안전 관련 의무 강화 및 

적극적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

화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청소년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 기회 또한 제

공되어야 한다.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은 산업재해를 야기하는 물적, 환경적, 인적 요인

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Jang & Ha, 2016),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안전관리와 

같은 인적요인은 결국 물적 요인에 대한 관리로 이어지

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Kang & Chang, 2004). 

이에 사업주는 물론 청소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

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관련 지식, 태도, 신념을 

변화시켜 안전행동을 실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Ⅳ. 외국의 청소년 근로안전 관련 규정

우리나라 청소년 근로 보호는 근로권익이라는 기본

적 인권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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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신규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① 작업장에 처음 온 경우
② 근로자가 없는 동안 위험 요소가 바뀐 작업장으로 복귀한 경우
③ 작업장의 변경된 위험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④ 이전 작업장의 위험요소와는 다른 작업장으로 배치된 경우
“연소근로자” 는 25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연소근로자 및 신규근로자 오리엔테이션과 훈련 
① 고용주는 연소근로자 및 신규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일을 시작하
기 전에 이들의 작업장에 대한 보건 및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② 아래 내용은 연소근로자 및 신규근로자의 오리엔테이션과 교육
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퍼바이저의 이름과 연락처
-안전하지 않은 상태와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거부할 권리를 포함
하여, 근로자 재해규정에 따른 연소 및 신규근로자의 권리와 책임 

-작업장 보건과 안전 규정
-강도, 폭행 및 대립 등 연소 및 신규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

-홀로 하는 작업
-작업장 내 폭력
-개인 안전장비
-응급처치시설 위치 및 응급처치 호출 방법, 질병 및 부상 신고
-비상조치 
-연소 및 신규근로자의 작업 또는 작업과정에 대한 교육 및 시연
-본 규정의 3.1절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고용주의 보건 및 안전 프로
그램 

-작업장 위험물질 정보 시스템(WHMIS)상 연소 및 신규근로자의 
작업장에 적용되는 정보 요건

-작업장에 적용 가능한 직장 보건 및 안전 위원회 또는 근로자 
보건 및 안전 담당자 정보 

추가 오리엔테이션과 훈련 
고용주는 연소 및 신규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에 추가 오리엔
테이션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작업장 관찰 결과 연소 및 신규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
지 못할 때

-연소 및 신규근로자가 요청할 때

기록
-고용주는 모든 오리엔테이션과 훈련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Table 9.　Regulations related Young or New Workers

에 관해서는 청소년 고용 금지 업종 및 직종에 대한 규

정과 같은 소극적 규제가 대부분이다. 앞서 언급했듯, 

인간으로서 청소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의 측면에

서 청소년의 근로 보호가 근로권익의 측면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현재까지의 국내 근로청소년 근로 

관련 논의에서는 근로청소년에게 제공되어야 할 물리

적 안전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이다. 

안전한 근로 환경은 근로청소년이 가지는 또 다른 기

본적 권리이다. 미국, 캐나다와 유럽의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근로청소년을 명확히 개념화하고 공공보건의 

영역에서 이들의 산업재해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Breslin, et. al., 2003), 이러한 문제를 예방 및 해결

하기 위해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관련한 근로자의 권리 

및 고용주의 책임을 규정화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외

국의 청소년 근로 안전에 관한 규정 또는 지침에 관한 

사례로 캐나다 B.C.와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캐나다 B.C. ｢산업안전보건규정｣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산업안전보건규정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egulation)｣
은 ‘연소근로자’를 25세 미만 근로자로, ‘신규근로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작업장이나 장소에 처음 왔거나 새로

운 위험에 직면한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본 규정에

서는 연소근로자 및 신규근로자에 대한 정의와 함께 이

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훈련, 상황 상 필요한 추가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 이에 대한 기록 보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은 작업장에서 일을 시작

하기 전에 제공하는 교육으로, 안전하게 작업을 할 권

리, 작업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여러 위험 상황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연소근로자 및 신규근로자의 초

기 작업 상황을 일정 기간 관찰한 결과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지 못할 때, 또는 연소 및 신규근로자가 요청할 

때 추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Table 9>). 

2. 미국 공공기관의 관련 규정

미국 노동부의 ‘직업안전 및 보건행정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에서는 근

로 청소년들을 위해 근로 청소년의 권리, 근로 청소년을 

고용한 고용주의 책임, 안전하게 근로하는 방법, 도움을 

청하는 방법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안내하고 있

다. 청소년들은 안전하게 근로하기 위해서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에 필요한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질문을 하고, 필요한 경

우 도움을 요청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Table 10>).

미국 ‘국립 산업안전 및 보건기구(Th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이하 

NOISH)’에서도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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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청소년의 권리>
-안전한 곳에서의 작업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전 보건 교육 받기
-지시 사항을 이해할 수 없거나 안전하지 않은 것 같으면 질문하기
-단단한 모자, 고글, 귀마개와 같은 필요한 안전 장비 사용 및 
훈련 받기

-보복이나 차별 없이 직장 안전권 행사하기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고용주가 OSHA(직업안전‧보
건행정국)표준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OSHA에 비
밀리에 불만 사항 제출하기

<고용주의 책임>
-심각하다고 인지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작업장 제공 및 OSHA 
안전 및 보건 기준 준수

-작업장 위험 및 필수 안전 장비에 대한 교육 제공하기
-안전 또는 건강 관련 질문에 대한 정보 알려주기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의 대처방법 알려주기

※ Source: https://www.osha.gov/youngworkers/workers.html

Table 10. Safe Work for Young Workers(OSHA)

하고 있다. NOISH는 1970년 산업 안전 보건법에 근거

하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하위 조직으로 설립된 연

구기관이다. 이 기관은 근로자 안전 및 보건 연구 기관

으로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NOISH는 해마다 연소

근로자의 고용형태, 재해율 및 사망률 정보 등을 제공

하는데, 이러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연소근로자들이 성

인근로자들에 비해 업무상 상해를 입을 확률이 높고, 

그 원인은 사전 작업 경험 부족 및 부재, 안전 교육 부재

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10대 근로자들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힘이나 인지 능력의 부족으

로 인해 부상 위험에 노출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NOISH는 홈페이지3)

를 통해 다양한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주제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소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소매업

에 종사하는 연소근로자(Young Retail Workers)’, ‘연

소근로자 안전 및 보건(Young Workers Safety and 

Health)’ 등의 내용을 별도 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

다. 이 중 ‘소매업에 종사하는 연소근로자(Young Retail 

Workers)’ 페이지를 살펴보면, 소매업의 정의, 소매업

에 종사하는 연소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 및 보건 관련 

사실들, 소매업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또는 훈련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장비, 기구로 인한 사고’, ‘초과 근로 방지’, ‘미

끄러짐, 헛디딤, 떨어짐’, ‘폭력’ 등의 관련 세부주제에 

대한 안전요령을 제시하고, 그 밖에 부가정보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 또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3. 소 결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서는 약 20년 전부터 직장 내 

근로청소년의 재해를 주요 공공 보건 이슈로 삼아오고 

있다. 청소년의 재해는 성인에 비해 더 자주 발생하며, 

이 중에서도 특히 남자청소년이 1.5~4배 높게 나타난

다(Breslin, et. al., 2003). 이와 같은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직장 내 재해 가능성 및 재해 유형의 차이는 근로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대처가 필요함을 의미한

다. 많은 연구들에서 근로청소년의 직장 재해율 증가에 

대해 일반적 요인(예. 연령, 성별 등)과 발달적 요인(예. 

인지능력이나 근골격계 발달)과 같은 특수 요인으로 설

명해 왔으나, 이러한 요인은 왜 근로청소년에게 위험이 

증가하는지를 설명하기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Breslin, et. al., 2003), 이는 근로청소년의 직장 

내 재해율이 높은 이유가 이들이 어리거나 미숙한 상태

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닌, 작업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미숙 등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여러 국가에서는 정부차원에

서 적극적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그 예로 미국 공공보건영역에서는 ‘Health People 

2020’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15세에서 19세 사

이의 근로자들의 업무 관련 상해 비율을 10%까지 낮춘

다는 목표를 개발4)한 바 있고, 캐나다에서는 연소근로

자들을 대상으로 최소 75개 이상의 직장 안전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연소근로자들에게 작업의 위험성과 

작업현장 내 권리에 대한 정보(위험성에 대해 알 권리, 

3) https://www.cdc.gov/niosh/topics/retail/objects.html

4) 미국 ODPHP(Office of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의 Healthy People 홈페이지, https://www.healthypeopl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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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거부할 권리 등)를 제공해오고 

있다(Breslin, et. al., 2007).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근로청소년의 안전한 근로

를 위해서는 미숙한 상태에서 위험 수준이 높은 작업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들이 작업장의 

여러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도

록 사전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Ⅴ. 청소년 근로에 대한 적극적 보호 : 근로 

안전 강화

우리나라의 청소년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청소년들은 여러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

되어 있다. 노동현장에서의 부상은 청소년들에게 지속

적으로 일어나는 심각한 위협으로, 외국에서는 이미 직

장 내 청소년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

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4세 이하 산업재해율이 전체 근로자의 재해율에 비해 

증가하고 있어, 국내 근로청소년의 안전한 근로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청소년의 근로 안전권 개념 정립, 둘째, 청소년 근로 안

전 관련 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청소년의 근로 안전권 개념 정립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는 세계 인권 선언을 채

택하고 선언했다. 이 선언문의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

명, 자유, 그리고 사람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

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협약이 채택됨으로써, 개인, 

시민 사회 단체는 더 안전한 제품, 더 안전한 작업 및 

생활 조건, 그리고 살기에 더 안전한 환경을 요구할 수 

있다. 

세계 인권 선언의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2002년 

Montreal Declaration(2002)은 인간의 안전권에 대해 

그 개념과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선언에서 규정

하는 안전권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건강, 평화, 정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권리이다. 안전은 인간

이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및 

조직적 환경을 포함하여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복잡한 

과정의 결과로, ‘안전한 상태’란 ‘신체적, 심리적 또는 

물질적 위해를 초래하는 위험과 조건을 통제하여 개인

과 공동체의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안전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삶

에 대한 이 권리는 ‘쇠약하게 하는 부상으로부터 자유롭

게 살 권리’로 해석된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별, 언어,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언어, 인종적 또는 

사회적 근원, 장애, 나이, 재산, 성적 성향, 출생, 소득 

또는 다른 지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이 선언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가질 자격이 있다.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위험을 통

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선언은 관련 입법과 정책

의 근거가 되고 있다. 

연소자로서 근로청소년은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권을 

더욱 필요로 한다. 그러나 ｢헌법｣, ｢근로기준법｣, ｢청소

년 보호법｣, ｢직업안정법｣등 국내법에서 나타난 현행 

청소년 근로 관련 규정은 청소년 고용 금지 업종 규정과 

같은 소극적 보호 조치의 의미가 강하다. 이러한 규정

으로는 근로청소년의 안전사고를 포함한 산업재해 가

능성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 근로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현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적극적 청소년 근로보호 

개념이며, 이를 위해 청소년의 근로 안전권 개념이 정

립되어야 한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

은 청소년의 근로 안전권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더욱 

뒷받침한다. 몬트리얼 선언에서는 안전한 권리를 확립

하기 위한 필요성은 바로 사람들이 신체적, 사회적 또

는 정서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상황에서 발생한

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최근 우리 사회

의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최근 각종 사고와 위험, 재해로부터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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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2018년 3월 발표한 헌법개정

안에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한 바 있다. 이 중 안전권

은 현재 ‘재해예방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 노력 의무’에

서 ‘노력’을 제외한 ‘재해예방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 의

무’로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근로사고 또한 재해로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는 근로

하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청

소년 근로 안전권 개념은 청소년 보호의 관점을 취하되, 

적극적 보호로써 이들에게 안전한 근로 환경이 제공되

어야 할 필요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몬트리얼 선

언의 ‘안전한 상태’와 ‘안전에 대한 권리’의 내용을 인용

한다면, 청소년의 근로 안전권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인 자가 근로함에 있어 신체적, 심리적 또는 물질적 위

해를 초래하는 위험과 조건으로부터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2. 청소년 근로 안전 관련 규정 마련

국내 청소년 근로 관련 논의 중에는 근로하는 청소년

에게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할 사업체 또는 업주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캐나다 B.C. ｢산업안전

보건규정(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egulation)｣에서는 연소근로자에 대한 정의와 함께 

이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훈련, 상황 상 필요한 추

가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 이에 대한 기록 보관의 의무

를 명시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은 작업장에서 일을 시

작하기 전에 제공하는 교육으로, 안전하게 작업을 할 

권리, 작업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여러 위험 상황에 대

해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연소근로자 및 신규근로자의 

초기 작업 상황을 일정 기간 관찰한 결과 안전하게 작업

을 수행하지 못할 때, 또는 연소 및 신규근로자가 요청

할 때 추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

내 청소년 근로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거나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Kim & Lee, 2015). 

｢헌법｣,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직업안정

법｣등 현행 국내법은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조항들

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 근로 관계법이 명

시하는 내용은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 예로, 여성가족부가 고용노동

부, 경찰청 및 지자체 등과 함께 방학 중 연 2회 실시하

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의 

점검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근로기준법｣ 위반 항목으

로 ‘근로계약 미작성 및 미교부’, ‘연소자증명 미비치’, 

‘야간‧휴일 근로제한’,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 미지

급’,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최저임금지급’, ‘금품청

산’, ‘최저임금 미고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를 제

시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항목으로는 ‘금지 

표시 미부착’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청소년 근로 관계법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여

기에 청소년의 안전한 근로를 위한 교육 실시와 같은 

근로 안전 향상을 위한 의무 수행 여부를 점검하는 항목

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계법들에 청소년 근

로 안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연소자로서 근로청소년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은 매

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청소년이 근로하고 있는 현

장에서 제공되어야 할 안전교육의 법적 기반이 된다. 

실제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을 때 산업재해 발생률

은 낮아진다(Jang & Ha, 2016)5).

이를 토대로 기존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규정과 

더불어 청소년 근로 안전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고용주로 하여금 근로청소년이 미숙한 

상태에서 위험 수준이 높은 작업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

록 해야 하고, 근로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

한 사전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5) Jang & Ha(2016)의 연구에 따르면, 제조업에서는 사무직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특별교육, 법정교육외 교육, 
기타업종에서는 비사무직에 대한 정기안전 보건교육,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산업재해발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교육과 법정교육 외 교육은 제조업과 기타업종에서 모두 
사업장 재해자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  Stu d y on th e E stab lishm ent o f Safe  W ork  E nviron m en t for Y ou n g W orkers  95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조항 보완
-예)제31조(안전·
보건교육)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
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
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
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
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
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
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
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
야 한다. 

(신규조항) ④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64조에 근거한 연소근로자를 작업에 
사용할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
험한 작업에 연소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는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하 동일)

Table 11. Addition of regulations for combustion workers(example)

할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 근로 안전 관련 의무 강화 

및 적극적 관리･감독,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

로 구성하여, 청소년이 근로하는 모든 작업장에서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산업안

전보건법｣에 ｢근로기준법｣기준 연소근로자 채용 또는 

작업에 사용 시 선행되어야 할 교육 의무를 조항에 포함

시킬 수 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등 청소년 근로보호를 언급하는 관련법들에서 청소년 

근로교육전문가 양성 및 현장에서의 활용 관련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시사적인 판례(손해배상(산)[대전지방법

원 2012.8.29, 선고, 2010가단24708, 판결)가 있다. 

이 사건은 자활후견사업 참여자(원고)가 경운기를 제대

로 조작하지 못하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자활후견기관

(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노무

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바, 경운기 운전 능

력이 미숙한 원고가 경운기를 운전함에 있어 조력자를 

배치하거나 사전에 안전교육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음

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

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

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

여 사용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사용자의 책

임을 인정한 것이다(Daejeon District Court, 2012).

Ⅵ. 결론 및 제언

안전할 권리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 중 

하나이다. 청소년 근로권익은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중

요하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 근로권익 

향상을 위해 특히 청소년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이에 

근로보호와 함께 근로안전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부는 2012년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교육·홍

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부터 

전국 3개 권역으로 확대･실시한다고 발표한‘청소년 근

로현장도우미’사업 또한 청소년 근로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근로청소년이 문제에 처했을 때 근로현장도

우미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업주와의 면담･중재로 문

제해결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

부는 청소년전담 근로감독관 지정,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운영 등, 청소년 근로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계법을 위

반하는 업체들이 쏟아지고 있어, 사업주들의 청소년 근

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6). 

6) ‘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17.7월~12월말) 결과, 총 3,002개소 중 2,424개소(80.7%)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등 4,61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A Press Release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8.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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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근로 안전

을 강화하는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 근

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의 사업장 감독 기준으로는 금품

청산·최저임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는 근로청소년에 대한 임금체불, 성희

롱･폭언･폭행 등 관계법에 기초한 문제들을 주요 영역

으로 제시하고 있다. 근로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현 

사회에서 더욱 요구되는 것은 청소년 근로 보호 개념의 

확대로, 근로권익에 근로안전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 즉 사업주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에 안정성을 기해야 하고, 사전에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

은 청소년 근로현장 점검의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근로할 권리는 근로계약서 작성

과 같은 기본적 근로권 보장과 함께 근로 청소년에게 

제공되어야 할 환경적 측면에서의 또 다른 기본적 권리

이다. 이에 청소년의 근로 안전권 개념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연소근로자 대상 교육의 의무화 등 청

소년 근로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

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향후 청소년 근로안

전 지침 및 규정 개발, 안전한 근로를 위한 교육 제공 

등 구체적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 근로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청소년을 근로의 주체

로서 인식하는 사회적 변화에 또한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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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연구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청소년 근로 현황과 근로현장에서의 안전 실태를 살펴보았다. 둘째, 청소년 근로 관계법들을 통해 

근로청소년의 개념을 살펴보고, 청소년 근로 보호 및 안전에 대한 규정들이 가진 한계점을 확인하였

다. 셋째, 해외에서의 청소년 근로안전 규정 및 지침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 

국내 청소년의 근로안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근로청소년의 기본적 근로 보장을 포함한 환경

적 측면에서의 안전권 개념 정립의 필요성과, 둘째, 연소근로자 채용 또는 작업에 사용 시 선행되어

야 할 교육 의무 조항 포함 등과 같은 청소년의 근로안전 관련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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